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 남 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취득세) 감면신청 결정처리(법인합병)

          2015. 10. 12. 주식회사 백영이 법인합병으로 인한 강남구 논현동 
89-10 부동산(건물,토지)을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기에 관계법령과 신
청서류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감면 결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지방세 감면신청 내역
법 인 명 ㈜백영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3길 11(성수동2가)
등기등록의종류 과세대상물건

물 건 지 논현동 89-10 소유권 이전
토지(㎡) 건물(㎡)

1988.1 1307.52

세    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감면(비과세)세액 차인액 감면비율

취 득 세 25,175,934,720 1.5% 377,639,020 377,639,020 0 100%

농 특 세

(감면분)
20% 75,527,800 75,527,800 0 비과세

          나. 관계법령
             (1) 「지방세법」제15조(세율의 특례)제1항 제3호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
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
면)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법인합병의 범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1.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
세를 면제한다.
             (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1항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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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청서류 검토 및 감면 처리
             - 합병법인 ㈜백영은  ㈜백영논현을 흡수합병하고 그로 인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 신청서류를 검토한 바, 두 법인의 합병은 
소비성서비스업 제외한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해 왔으며, 상기 법인이 취득한 부동
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는 상
기 법규에 의거 비과세처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비과세감면내역서
     2. 감면신청서류.  끝.


